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일자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 제7항의 신설규정은

2025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자에게

도 적용한다. 이 경우,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일휴가를

부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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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 조문대비표

□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제23조(특별휴가)
⑱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현 행 개 정 안

제32조(특별휴가)
①∼⑥ (생 략)

제32조(특별휴가)
①∼⑥ (현행과 같음)

⑦ <신 설> ⑦ 전환근로자는 본인의

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

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

있다.




